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00
사회개발비             59,779,0161,170,111,266 1,110,332,250 [국비299,159,608 기금2,096,643 양여금25,854,000]

2100
교육및문화비           

△847,950570,507,768 571,355,718 [국비3,928,002 기금592,475 양여금1,169,000]

2130
청소년육성             9,257,64220,342,591 11,084,949 [국비207,260 기금229,275 양여금1,169,000]

2131
청소년육성             9,024,76818,716,008 9,691,240 [국비207,260 기금224,275 양여금1,169,000]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151,533407,933 256,400  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151,533407,933 256,400  

201 △1,558일반운영비 35,820 37,378  

△1,558 0135,820 37,378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29,620)

  ·청소년교류 및 보호관련 사진 (=480)

180    –필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800 * 100통 =

300    –인화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 * 2,000매 =

6,000  ·연말연시 청소년선도 홍보물              200 * 30,000부 =

2,000  ·청소년육성보호 종합시행 계획서          10,000 * 200부 =

1,200  ·청소년 국제교류관련 팜프렛         3,000 * 200부 * 2회 =

5,600  ·청소년의달 기념홍보물 제작               700 * 8,000매 =

4,000  ·청소년문예작품 및 상담사례집 제작        5,000 * 800부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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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청소년선도사례 및 우수상담사례 우수작 표창장 제작

3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9명 =

420  ·모범청소년 및 유공지도자 표창장 제작     20,000 * 21명 =

  ·연말연시 모범청소년 및 선도유공자 표창 (=1,540)

440    –표창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22명 =

1,100    –부 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2명 =

5,000  ·청소년보호 유인물 제작                  1000 * 5,000부 =

3,000  ·청소년수련시설 홍보물 제작             2,000 * 1,500부 =

<운영수당> (=1,700)

1,400  ·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        50,000 * 14명 * 2회 =

  ·청소년 문예작품 및 선도사례 공모심사 수당

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일 * 3명 =

<임차료> (=4,500)

  ·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차량임차

1,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3대 * 1일 =

1,800  ·한·중 청소년국제교류 차량임차     300,000 * 2대 * 3일 =

201 1,200
일반운영비

  ·한·러 청소년국제교류 차량임차     200,000 * 1대 * 6일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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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 △103여비 18,484 18,587  

897 0110,484 9,587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청소년육성관련 행사 및 중앙부처 출장

2,99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10회 =

2,994청소년보호관련 중앙부처 출장     49,900 * 2명 * 3일 * 10회 =

2,096청소년 수련시설관련 업무협의      49,900 * 2명 * 3일 * 7회 =

1,920청소년 육성보호업무 출장         10,000 * 2명 * 8일 * 12회 =

480청소년보호 단속반원 관내여비           10,000 * 4명 * 12회 =

△1,000 038,000 9,000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2,000청소년업무담당 공무원 국외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,000한·일 청소년 국제교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2 3,000
여비

청소년 해외탐방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3 500업무추진비 9,500 9,000  

500 039,500 9,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3,800청소년육성시책 및 시설설치 관련업무 추진   4,000,000 * 95% =

203 5,700
업무추진비

청소년 국제교류 업무 추진                  6,000,000 * 95% =

206 594재료비 6,779 6,185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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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4 026,779 6,185 일시사역인부임                  

4,358청소년긴급전화 1388 상담보조원 (1명, 180일)                =

206 2,421
재료비

중퇴청소년 실태조사 보조원 (1명, 100일)                    =

301 △10,900일반보상금 83,450 94,350  

△10,900 0978,000 88,900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5,000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,000한·일 해협연안 청소년 교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,000한·러 청소년 교류(국내초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5,000청소년 해외탐방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8,000한·중 청소년 교류(국내초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성년의 날 기념식 출연단체 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0 115,450 5,450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시상 (=1,950)

1,200  ·모범청소년 시상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6명 =

750  ·청소년육성 유공자 시상                   50,000 * 15명 =

청소년 문예작품 우수작 시상 (=1,4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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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  ·금 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명 =

400  ·은 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2명 =

400  ·동 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4명 =

300  ·장려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6명 =

청소년선도사례 우수작 시상 (=500)

150  ·금 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1명 =

200  ·은 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명 =

150  ·동 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3명 =

301 1,600
일반보상금

연말연시 모범청소년 격려 (시상)             100,000 * 16명 =

307 163,000민간이전 253,900 90,900  

162,000 02243,900 81,90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9,900청소년상담실 소식지 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,000청소년법인단체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=

50,000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보급                  =

100,000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추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=

34,000청소년복지회 운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00 0410,000 9,000 민간행사보조위탁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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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청소년놀이마당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14,593,23518,208,075 3,614,840 [국비207,260 기금224,275 양여금1,169,000]

210
보조사업            667,8602,599,700 1,931,840 [국비207,260 기금224,275 양여금1,169,000]

201 3,625일반운영비 5,625 2,000 [기금2,812]

3,625 015,625 2,000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청소년육성기금> (=5,625)

4,875  ·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일반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2,437 시비2,438]

750  ·청소년지도위원연수 강사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1
일반운영비

[기금375 시비375]

301 30,625일반보상금 42,625 12,000 [기금21,313]

30,625 0942,625 12,000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<청소년육성기금> (=42,625)

12,000  ·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(겨울캠프)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6,000 시비6,000]

30,000  ·수능이후 고3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15,000 시비15,0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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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5  ·청소년지도위원연수 참가자 중식비                       =

301
일반보상금

[기금313 시비312]

307 △70,650민간이전 871,450 942,100 [국비207,260 기금154,150]

△78,150 02448,300 526,45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120,000청소년자원봉사센타 특성화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60,000 시비60,000]

20,000자녀지도를위한 부모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0,000 시비10,000]

<청소년육성기금> (=308,300)

37,500  ·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18,750 시비18,750]

12,200  ·비정규학교 문예행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6,100 시비6,100]

170,000  ·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85,000 시비85,000]

58,600  ·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29,300 시비29,3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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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,000  ·근로청소년 문화체육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5,000 시비5,000]

10,000  ·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5,000 시비5,000]

10,000  ·청소년 시범수련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5,000 시비5,000]

7,500 05423,150 415,650 민간위탁금                      

160,000청소년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2,000 시비128,000]

263,150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
민간이전

[국비105,260 시비157,890]

308 △341,740자치단체등이전 430,000 771,740 [기금46,000 양여금169,000]

△341,740 01430,000 771,74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<지방양여금사업> (=338,000)

338,000  ·청소년공부방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양여금169,000 시비169,000]

<청소년육성기금> (=92,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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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,000  ·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=

308
자치단체등이전

[기금46,000 시비46,000]

403 자치단체등자 1,050,000본이전 1,250,000 200,000 [양여금1,000,000]

1,050,000 011,250,000 200,000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<지방양여금사업> (=1,250,000)

1,250,000  ·서구청소년수련관 건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3 자치단체등자
본이전

[양여금1,000,000 시비250,000]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13,925,37515,608,375 1,683,000  

307 0민간이전 215,000 215,000  

0 05215,000 215,000 민간위탁금                      

45,000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청소년수련시설 운영 (=170,000)

10,000  ·함지골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0,000  ·양정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7 150,000
민간이전

  ·양정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8 68,000자치단체등이전 72,000 4,000  

68,000 0172,000 4,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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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000청소년공부방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8 60,000
자치단체등이전

청소년공부방 시설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2 50,000민간자본이전 50,000 0  

50,000 0250,000 0 민간대행사업비                  

402 50,000
민간자본이전

청소년쉼터 시설보수 및 운영장비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=

403 자치단체등자 15,015,375본이전 15,015,375 0  

15,015,375 0215,015,375 0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      

403 자치단체등자 15,015,375
본이전

부산유스호스텔건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5 256,000자산취득비 256,000 0  

256,000 01256,000 0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
250,000청소년쉼터 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5 6,000
자산취득비

청소년쉼터구입에 따른 등기수수료 등                        =

400
예비비등            0100,000 100,000  

420
기타                0100,000 100,000  

702 0기금전출금 100,000 100,000  

100,000청소년육성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